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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1]

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 보조지원 지원품

□ 문의처 : ☎1544-3088
□ 지원금액 : 동일사업주 당 최대 3,000만원
             공단판단금액의 70% 지원

□ 지원품목 및 기준

(지원대상) 1.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中 감염에 취약한 △콜센터

△물류센터△육가공⋅식품 제조업 사업장

           2.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中 3밀 환경 및 공정이 

있는 사업장

  ※ 지원제외대상 : 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업(400**),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
소속회사, 공공단체, 산재보험 미가입(체납) 사업주 등은 지원불가

  ※ 지원 후 3년간 사후관리실시 및 투자완료 시점까지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

 ①  간이칸막이

지원품목

세부기준

Ÿ 상부 높이: 책상면 기준 90cm 이상

Ÿ 측면 길이: 노동자 신체를 모두 가릴 수 있는 폭으로 가급적 설치

Ÿ 설치 위치도 제출

최대지원

한도
Ÿ 최대지원한도 15만원 / 1인

 ② 비접촉식 체온계

지원품목

세부기준

Ÿ 의료기기 허가제품

- 상시근로자 10명당 1대로 지원 제한

최대지원

한도
Ÿ 최대지원한도 10만원 /1E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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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③ 열화상카메라

지원품목

세부기준

Ÿ 체온계 지원과 병행하여 지원(단독지원 불가)

 - 건물 전체 사용 시 1동당 1대로 지원 제한

 - 건물 일부 사용 시 사업장 당 1대로 지원 제한

Ÿ 작동온도범위 –10℃ ~ 50℃

최대지원

한도

Ÿ 최대지원한도 100만원 /1EA

Ÿ 별도 모니터는 지원 불가

 ④ 자동손소독기

지원품목

세부기준

Ÿ 비접촉자동분사식, 용량 10리터 이상

 -상시근로자 10명당 1대로 지원 제한

Ÿ 손소독제는 의약외품에 한해 1회충전분량 지원

최대지원

한도
Ÿ 50만원 /1EA (소독제 비용 포함)




